
[별표 3] <개정 2016. 12. 30.>

산후조리원의 인력 시설기 (제14조 련)

1. 인력기

가. 건강 리 인력

1) 건강 리책임자: 임산부와 유아의 건강 리를 하여 「의료법」 제2

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 리책임자로 둔다. 이 경우 2)의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2) 간호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년도 1일 평균 입원 유아 수를 7로 나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 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 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체할 수 있다.

3) 간호조무사 : 해당 산후조리원의 년도 1일 평균 입원 유아 수를 2.5

로 나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 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간

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체할 수 있다.

4)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간호

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아의 건강 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 리책임자, 간호사 간

호조무사에 한정한다.

나. 그 밖의 인력

1)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양사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2) 산후조리원의 규모에 따라 임산부실 유아실의 청소 세탁을 담당

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다.

다. 산후조리업자에 한 특례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거나 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2. 시설기

가. 일반기

1) 임산부실 유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

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의 구조 설비는 일조, 채 , 환기 등 임산부와 유아의 보건 생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 에 합한 지하수 등을

공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방문객을 한 손 씻기 시설(싱크 는 손소독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 갖추어야 한다.

5) 목욕탕은 샤워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6)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임산부실에서 임산부가 유아에게 엄마 젖을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모

유 수유를 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임산부의 건강 리를 하여 좌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산후조리원의 시설은 산후조리업의 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업

종의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임산부실

임산부실의 면 (면 의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1명을 수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

2) 임산부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임산부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 으로

산정한 면 이상

다. 유아실

1) 공용면 (세면 , 목욕을 한 곳, 수유를 비하는 곳 등 유아의 개인

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한다)을 제외한 유아실의 면 은 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유아실 입구에는 손 씻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한, 세면 (싱크 )

는 유아의 목욕을 한 곳과 수유를 비하는 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유아 침 와 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신규로 입원하는 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찰할 수 있는 시

설(이하 "사 찰실"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 찰실은

투명한 벽체ㆍ칸막이 등(커튼은 제외한다)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라. 식시설

1)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치하고, 조리·보 ·식기

세정·소독 등 식품을 생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공간을 갖추어

야 한다.

2) 식품 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생

으로 보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세탁실

1) 산후조리원에는 세탁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 세탁물

리규칙」 제7조에 따른 처리업자에게 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2) 세탁실은 임산부실, 유아실 식당 등 생 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